
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5서식] <개정 2018. 5. 1.> (앞쪽)

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

성 명 국 적

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

직 업

주 소

연락처 (전화번호) (휴대폰)

확인내용

1.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, 아프리카돼지열

병 발생국 방문여부
유 무

2. 우제류동물 사육장소 방문여부 유 무

3. 가금류 사육장소 방문여부 유 무

소독조치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제5항 및 제6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4항에
따라 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(인)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백상지)]



(뒤쪽)

〈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〉

 

 ❏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

우에는 축산농가,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❏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

시기 바랍니다.

❏ 국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, 샤워 등 개인위생 

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❏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, 햄,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, 부득이 

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(지역본부)

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❏ 축산농가(동거가족 포함), 축산농가 고용자(동거가족 포함), 수의사, 가축

인공수정사, 가축방역사,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,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, 가

축시장 종사자, 원유 수집ㆍ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

제출하여야 하고,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.

*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(지역본부) 검

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

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

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(☎                 )


